
평소 고용·산재보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주 및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예술인 사업장 포함)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사례] 월보험료 산정보수 합계액이 37,6533,789원이고, 연간보수총액이 41,920,451원인 근로자 사례         
            (2023.1.1. 이전 고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이고 산재보험료율이 9.6/1000인 경우)

 ※ 연간보수총액을 월단위 환산시 원단위까지 산정(소숫점이하 버림), 소숫점이하 버림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최종월에 합산

부과고지사업장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안내

구분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

기존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에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원단위 절사

  - 1회 절사 (월산정보수 합계 금액과 연간보수총액이 동일하여도 정산 차액 발생)

개선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을 월단위로 환산(보수총액÷고용월)하여 월별 정산보험료(원단위 절사)를 

산정한 후 부과된 월보험료의 차액을 합산
 - 이전보수 합계와 정산 연간보수총액 차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전 월보수를 월환산보수로 

적용하되 차액은 최종월 월환산보수에서 조정 
 - 월별 정산보험료에서 원단위 절사(최대 12회 절사)

   ↳ 기존 방식 보험료 대비 산재보험료 최대 110원, 고용보험료 최대 330원* 감소

      * 실업급여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각 11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10원

 ※ 제외: 자진신고사업장(건설·벌목업), 노무제공자, 주한미군사업장,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

보험월
월보험료 정산보험료(개선) (기존방식)

정산차액월평균보수 산재보험료
(a) 월환산보수 산재보험료

(b)
정산차액

(b-a)
계 37,653,789 361,410 41,920,451 402,360 40,950 41,020
1월 2,533,894 24,320 3,493,370 33,530 9,210

<정산보험료>
41,920,450원 × 9.6/1000
    = 402,430원

<정산차액>
402,430원(정산보험료) 
 – 361,410원(월보험료계)
 = 41,020원(정산차액)

※ 개선 산정방식이 기존방식 
대비 정산차액 70원 감소

2월 2,533,894 24,320 3,493,370 33,530 9,210
3월 2,533,894 24,320 3,493,370 33,530 9,210
4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5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6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7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8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9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10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11월 3,339,123 32,050 3,493,370 33,530 1,480
12월 3,339,123 32,050 3,493,381 33,530 1,480


